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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이민자문및권리센터 (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s Inc.)의 
소장이자 수석 변호사이며 호주 이민, 난민 및 시민법에 대한 평이한 영어 안내서인 The 
Immigration Kit,제  8 판 의 편집인/공저자인 수하드 카만드씨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책자의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모든 번역은 NSW 수상내각부의 여성정책 사무소의 
지원 및 재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커버 페이지의 만화 저자: 그레그 골 
 
 
 

중요 정보! 
 

이 책자에 담긴 정보는 2009 년 1 월 12 일 현재 최신 정보이며 가정 폭력 
(domestic/family violence) 의 이민법 실행 관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책자는 안내 용도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등록된 관할 이민 대리인에 의한 전문적 조언을 위한 대체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책자의 많은 독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뉴사우스웨일즈의 거주민 독자들이 
차후 조언/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민조언및권리센터 (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 Inc.) 에 (02) 9279 4300 으로 연락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민 지원이 필요한 기타 주의 독자들은 해당 지역 법률 지원 위원회나 국립 
지역사회 법률센터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Legal 
Centres) 에 (02) 9264 9595 로 연락하여 가까운 지역사회 법률 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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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DV/FV1) 및 호주 이민법 
 

 

통계/요약 정보 
이민시민부의 2007-8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의 가정폭력 (DV/FV) 청구에 관련된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502 건의 가정폭력 (DV/FV) 청구가 전국적으로 (이민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2008 년 6 월 30 일에 Centrelink 로 DIAC 에 의한 (DV/FV 청구에 대한 독립 평가를 위한) 

74 건의 의뢰가 있었으며 이는 이루어진 가정폭력 (DV/FV) 청구 총 수의 15 퍼센트 미만을 
나타내었습니다. 

• 2008 년 6 월 30 일까지 Centrelink 에서 처리한 61 개의 의뢰 건 수 중에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한 것이 40 건, 그리고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21 건이었습니다.  

• 이민 재심 재판소 (Migration Review Tribunal)에서 Centrelink 로 의뢰한 차후 49 건 중에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한 것은 19 건,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26 건이었습니다.  

• 이민시민부 차원에서 어느 회계연도이든 가정폭력 (DV/FV) 청구의 약 65%가 영주권 발급 결과 
(해당 비자의 하위분류에 관련된 모든 기타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를 가져옵니다.  

 
호주의 전체적인 이민 프로그램 상황에서 DV/FV 청구 수는 극히 적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학대가 최소한이라는 긍정적인 증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에서 가장 
취약한 참여자 대부분이 가정폭력 (DV/FV) 조항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민법에서 가정폭력 (DV/FV) 조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 조항이 어떻게 
시행되는 지에 대한 몇 가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호주 이민법 상의 가정폭력 (DV/FV) 규정 
 
이민 규정 의 1.5 조 (1.21-1.27 항)에 나타난 가정폭력 (DV/FV) 규정은 호주 이민법 하에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 판단 조항 (9 장 참조)입니다. 만약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신청한/소지한 비자가 가정폭력 (DV/FV) 조항이 적용되는 비자일 경우 (2 장과 3 장 
참조), 해당 비자 신청자/소지자는 비자 부여가 평상적으로 근거한 관계가 종결되었을지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DV/FV) 조항은 규정된 비자 신청자들인 가정폭력 (DV/FV) 피해자들을 위해 영주권 과정을 
촉진하여 이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학대 관계에 머무르거나 학대 파트너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의도합니다. 
 
이민 규칙 하에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장된 가해자에 대한 
범죄 발견 혹은 혐의를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정폭력 (DV/FV) 규정이 적용되는 비자 
 
현재 가정폭력 (DV/FV) 규정은 아래 비자 하위분류를 위한 적용에만 해당됩니다. 

 

                                                           
1 2007 년 10 월 15 일부터 접수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Family Violence’라는 더 새로운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됩니다. 
2007 년 10 월 15 일 이전에 접수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domestic violence’라는 더 오래된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됩니다. 이들 개념은 9.3 에서 더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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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하위분류 

번호 

비자 하위분류 이름 

100  배우자 (영주 국외) 
110  상호의존 (영주 국외 – 일반적으로 동성 관계) 
445  부양 자녀 
801  배우자 (영주 국내) 
814  상호의존 (영주 국내 – 일반적으로 동성 관계) 
820  배우자 (임시 국내) 
826  상호의존 (임시 국내 – 일반적으로 동성 관계) 
845  호주에 사업체 설립 
846  호주에서의 주/준주-후원 지역 사업체 설립 
855  노동 계약 
856  고용주 추천제도 
857  지역 후원 이민제도 
858  특출한 재능 

 
가정폭력 (DV/FV) 규정이 각 비자 유형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발행물은 
주로 가정폭력 (DV/FV) 규정이 파트너 비자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파트너 
비자는 가정폭력 (DV/FV) 클레임이 호주 이민법에서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입니다. 
 

3. 가정폭력 (DV/FV)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 
 
호주 이민법 하에서 파트너 비자는 일반적으로 두 단계 혹은 세 단계로 부여됩니다 (아래 3.1 참조). 
일반적으로 영주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 비자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자를 위한 자격이 근거한 
관계가 영주 비자 부여 이전에 끝날 경우 영주 비자는 대체로 아래 (a) (b) 혹은 (c) 가 적용될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였지만 (b) 혹은 (c) 도 적용될 경우, 가정폭력 (DV/FV) 규정에 
의거하려는 것보다 (b) 혹은 (c) 를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a), (b) 혹은 (c) 중에 하나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a) 관계성이 끝나고 가정폭력 DV 혹은 가정폭력 FV가 있다.  
 

혹은 
 

(b) 관계성이 끝나고 후원 배우자가 사망 - 후원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근거 하에 영주 
비자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자들이 신청자 및 후원자 사이의 관계가 해당 후원 
배우자의 사망이 없었다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만일 관계성이 후원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 끝났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 기준은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보통 호주에서 긴밀한 사업적 문화적 혹은 개인적 유대가 발전(즉, 형성 혹은 강화) 
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시민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안내를 제공합니다.   

• 사업적 유대는 재산 소유권 형식이나 호주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가 ‘긴밀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비즈니스 유대에 대한 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화적 유대는 예술, 음악, 문학 및 자연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활동에 대한 신청인의 참여 
정도를 포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합니다. 

• 개인적 유대는 가까운 가족, 친구 및 자연 그리고 호주 내에서의 신청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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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c) 관계성이 끝나고 관련된 자녀가 있음 - 영주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관계성이 끝나고 

관련된 자녀가 있는 경우, 비자 소지자/신청인은 영주 비자 부여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관련된 적절한 조치에 대해 이민시민부에 아래와 같은 증거 유형을 제공해야 
합니다. 
• 비공식적 계약을 맺었음을 진술하고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그 진술의 성격을 기술한 각 

부모로부터의 법정 진술서, 그리고/혹은 
• 부모 사이의 계약을 공식화하는 아래와 같은 동의 명령, 

o 판사가 만드는 것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을 가지거나 
o 가족법 1975 의 64B(1)조 하에서 만든 양육 명령 

 
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위의 정책은 연방법원 케이스인 Srour v MIMA [2006] FCA 1228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제한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이 케이스에서 효과적으로 발견된 것은 한 
부모는 법 운영에 의해 자녀에 대해 관련된 양육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예를 들면 법정 
명령에 의해 번복되었음이 증명되었을 때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3.1  파트너 비자 처리 단계 
파트너 비자 처리는 대개 둘 혹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는 두 단계 혹은 세 
단계가 있음). 드문 상황에서 영주권 비자는 하나의 단계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2  
 

세 단계 절차 
 

 
약혼자 비자 
sc 300 

 
  

 

 
임시 배우자 비자 
sc 820 
 

 
  

 

 
영주 배우자 비자 
sc 801 
 

* 참조: ‘sc’ (Subclass 의 준말) = 하위분류   
 
세 단계 절차를 위해서는:  
 
1. 약혼자 비자는 대개 9 개월 짜리가 부여됩니다. 그 9 개월 내에 그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들어와서 

해당 스폰서와 결혼해야 합니다. 
 
2. 일단 결혼하면 약혼자 비자 소지자는 국내 배우자 신청 (하위분류 820/801)을 합니다. 이 신청은 

영주 비자와 임시 배우자 비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이 성공적일 경우, 임시 배우자 비자는 

                                                           
2 영주 비자가 한 단계에서, 즉 비자 신청인이 2년 동안 임시 파트너 비자를 소지해야할 필요가 없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임시 비자가 신청인이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라는 것과 그 후원자가 배우자 관계를 인도주의 
비자가 부여되기 이전에 이민시민부에 알렸다는 것에 근거하여 부여되었다. 이 예외는 하위분류 820/801 
신청인이 아니라 하위분류 309/100 비자 신청인에게만 적용된다. 

• 관계성이 장기적이며, 즉 해당 커플의 배우자 관계가 최소한 5년 동안 지속되었거나, 그 관계에서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2년간 지속되었다 (의붓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이 요구조건은 비자 신청이 접수되는 
시간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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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2 년 기간으로 발급됩니다. 관계성이 임시 비자가 부여되기 (혹은 신청되기) 이전에 끝날 경우, 
그 비자는 위의 3 장 하에 기재된 예외들 중 하나가 적용될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즉, 
스폰서의 사망, 자녀의 존재, 혹은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함).  

 
3. 비자 소지자가 임시 배우자 비자를 약 2 년간 소지한 이후에 이민시민부는 다시 그 비자가 근거한 

관계성을 평가하며, 만일 관계가 지속적일 경우, 대체로 영주 배우자 비자를 부여합니다 (건강, 신원 
및 기타 공익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계성이 끝난 경우, 영주 비자는 위의 3 장에서 열거된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될 경우에만 (즉, 배우자의 사망, 자녀 존재, 혹은 가정폭력 (DV/FV) 발생)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단계 절차 

 
임시 파트너 비자 

 
  

 
영주 파트너 비자 

(배우자 국내) 
sc820  sc801  

 (배우자 국외) 
sc309  sc100  

 (상호의존 국내) 
sc826  sc814  

 (상호의존 국외) 
sc310  sc110  

 
두 단계 절차를 위해서는:  
 
1. 파트너 신청은 호주 내부 (국내) 혹은 호주 외부 (국외)에 있는 비자 신청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영주권 비자 및 임시 파트너 비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이 성공적일 경우, 임시 
파트너 비자는 대개 2 년 기간으로 부여됩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그러나 비자가 부여되기 
이전에 관계성이 끝나고, 해당 신청이 국내 신청일 경우, 비자는 위의 3 장 하에 열거된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될 경우 (즉, 배우자의 사망, 자녀 존재, 혹은 가정폭력 (DV/FV) 발생)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임시 배우자 비자를 약 2 년간 소지한 이후에 이민시민부는 다시 관계성을 평가하며, 만일 관계가 

지속적일 경우, 영주 배우자 비자를 부여해야 합니다 (건강, 신원 및 기타 공익 기준이 충족될 경우). 
영주 비자 부여 이전에 관계성이 끝난 경우, 영주 비자는 위의 3 장에서 열거된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될 경우 (즉, 배우자의 사망, 자녀 존재, 혹은 가정폭력 (DV/FV) 발생)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3.2  가정폭력 (DV/FV) 규정 적용 
 
가정폭력 (DV/FV) 규정이 적용되는 방법은 비자 하위분류에 따라 변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정폭력 (DV/FV)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청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진정한 
배우자/사실혼/상호의존 관계 (적용에 따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 표는 가정폭력 (DV/FV) 규정이 
비자 하위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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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하위분류 

(sc)  

언제 
가정폭력 
(DV/FV) 
규정이 
평가되는가 

누구에게 가정폭력 (DV/FV) 규정이 
적용되는가 

누가 가정폭력 (DV/FV)을 당했는가 

1 820 
배우자 

비자 신청 시 Sc300 비자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sc820 비자 신청자로서 후원 배우자와 
결혼했음. 신청이 성공적일 경우, 비자 
신청인은 영주 sc801 비자가 부여됨. 

• 신청인 및/혹은 
• 신청인과 함께 병행 신청한 

신청인의 가족 일원 및/혹은 
• 후원 배우자 혹은 신청인 혹은 이 

둘의 부양 자녀가 
 
후원 배우자가 범한 가정폭력 
(DV/FV)을 당했어야 함. 
(이민 규칙 820.211 (8) 및 (9) (d) 항) 

2 820 
배우자 
(국내 
임시) 

비자 결정 시 이 표의 카테고리 1 외에 해당하는 모든 
sc820/801 비자 신청인들. 신청이 
성공적일 경우, 영주 배우자 sc801 
비자가 부여됨.  

• 신청인 및/혹은 
• 후원 배우자 혹은 신청인 혹은 이 

둘의 부양 자녀가 
 
후원 배우자가 범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야 함. 
(820.221(3)(b)(i)항) 

3 801  
배우자 
(국외 
임시) 

비자 결정 시 Sc801 비자를 위한 모든 신청인. 이 비자 
신청인은 하위분류 820 임시 배우자 
비자를 소지해야 함. 

• 신청인 및/혹은 
• 후원 배우자 혹은 신청인 혹은 이 

둘의 부양 자녀가 
후원 배우자가 범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야 함. 
(801.221(6)(c)(i)항) 

4 100 
배우자 
(국외 
영주) 

비자 결정 시 모든 sc100 비자 신청자들은 가정폭력 
(DV/FV)이 신청자가 sc309 비자 
소지자로서 호주에 처음 들어 온 이후에 
발생했어야 함. 대체로 이들은 가정폭력 
(DV/FV) 규정에 대해 신청이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 그 비자를 계속 소지해야 
함. 

• 신청인 및/혹은 
• 후원 배우자 혹은 신청인 혹은 이 

둘의 가족의 일원이 
 
후원 배우자가 범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야 함. 
(100.221(4)(c)(i)항)  

5 826  
상호의존 
(국내 
임시) 

비자 결정 시 모든 sc826 비자 신청인들. 신청이 
성공적일 경우, 비자 신청인은 영주 
비자가 부여됨. 

• 신청인 및/혹은 
• 후원자 혹은 신청인의 부양 

자녀가 
후원자가 범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야 
함. 
 
(826.221(4)(b)항) 

6 814 상호

의존 
(국내 
영주) 

비자 결정 시 sc826 임시 상호의존 비자를 이미 소지한 
sc814 비자 신청인들 

• 신청인 및/혹은 
• 후원자 혹은 신청인의 부양 

자녀가 
후원자가 범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야 
함. 
 
(814.221 (8)(c)항) 

7 110  
상호의존 
(국외 
영주) 

비자 결정 시 Sc110 비자를 위한 모든 신청인들은  
가정폭력 (DV/FV)이 신청자가 sc310 
비자 소지자로서 호주에 처음 들어 온 
이후에 발생했어야 함. 대체로 이들은 
가정폭력 (DV/FV) 규정에 대해 신청이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 그 비자를 계속 
소지해야 함. 

• 신청인 및/혹은 
• 후원자 혹은 신청인의 가족의 

일원이 
후원자가 범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야 
함. 
 
(110.221(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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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5  
부양 자녀 

비자 결정 시 비자 소지 부모와 그 부모의 후원자 
사이의 관계가 끝났고 비자 소지 부모가 
가정폭력 (DV/FV) 규정 하에서 sc 100, 
110, 814 혹은 801 비자를 위한 고려 
요청을 한 경우, sc 445 비자 신청인은 
가정폭력 (DV/FV) 규정에 의거할 수 
있음. 

 

9 845 / 
846/ 
855/ 
856/ 
857/ 858  

비자 결정 시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비자를 위한 
제 2 신청인은 가정폭력 (DV/FV) 
규정에 의거할 수 있음 
• 제 2 신청인이 주 신청인의 

배우자이며 
• 제 2 신청인과 주 신청인의 관계가 

끝남 

• 제 2 신청인 및/혹은 
• 제 1 신청인과 함께 병행 신청을 

한 제 2 신청인의 가족의 일원 및 
혹은 

• 신청인 혹은 주 신청인의 부양 
자녀는 

주 신청인이 범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야 함. 

 

주요 정보! 위의 표에 열거된 카테고리 1-8 중에서, 주장된 가해자는 후원 파트너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9 에서, 주장된 가해자는 주 신청인이어야 합니다. 

 

4. 진정한 관계 
 
가정폭력 (DV/FV) 규정과 관련된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DV/FV) 규정이 
유발되도록 하기 위해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떤 시점에서 (보통 신청 시에) 진정한 배우자/ 사실혼/ 
상호의존 (적용시) 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진정한 관계가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 의사결정자는 가정폭력 (DV/FV) 발생 여부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누가 ‘주장된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주장된 피해자’는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합니다 (규칙 1.23(2)). 

• 주장된 가해자의 배우자 혹은 
• 아래 사람의 부양 자녀: 

⇒ 주장된 가해자 혹은 
⇒ 주장된 가해자의 배우자 혹은 
⇒ 주장된 가해자 및 배우자 모두 혹은 
⇒ 주장된 가해자와의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 주장된 가해자의 배우자의 가족의 일원. 
이와 더불어, 각 비자 하위유형은 누가 가정폭력 (DV/FV)을 당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위의 표 3.2 참조) 

6. 누가 ‘주장된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파트너 비자 경우에 있어, 가정폭력 (DV/FV)은 ‘후원 배우자에 의해’ 혹은 후원하는 상호의존 파트너에 
의해 행해졌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원 배우자/파트너는 주장된 가해자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DV/FV)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증거가 후원 배우자/파트너를 주장된 가해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후원 배우자의 형제를 폭력 가해자로 파악하는 증거는 가정폭력 (DV/FV) 규정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들은 ‘주장된 가해자’가 가정폭력 (DV/FV)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비자 하위분류에서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고용주 추천제도 하위분류 
856 비자를 위해 가정폭력 (DV/FV)을 제 2 신청인으로 클레임을 할 경우, 그 주장된 가해자는 후원자가 
아니라 주 신청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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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인이 여전히 배우자/주장된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가정폭력 (DV/FV) 규정은 신청인과 파트너 사이의 관계가 끝났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과 파트너가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관계성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8. 관계성이 끝나는 경우 신청인의 의무 
 
이민법  104 조 하에서 비자 신청인은 관계성이 끝났음을 포함하여 상황의 변경을 이민시민부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주소를 14 일 이상 동안 변경할 경우 (본법의 52(3B) 조 하에서)에도 
이민시민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DV/FV)을 경험한 신청인은 이민시민부에 가능한 빨리 통지하여 신청 절차가 가정폭력 
(DV/FV) 증거가 취해질 수 있을 때까지 정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민시민부에 서면으로 
관계성 종결, 가정폭력 (DV/FV) 존재 및 주소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민시민부에 연락하지 않아서 이민시민부가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였음을 모를 경우, 
비자 신청은 거부될 수 도 있으며 여러 복잡한 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혹은, 후원자나 신청인 
모두 이민시민부에 통지하지 않고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근거 하에 비자가 발급될 경우 나중에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9. 가정폭력 (DV/FV) 증명 – 판단 규정  
 
이민규칙 1.23 항 하에서 가정폭력 (DV/FV)은 아래 사항의 경우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간주됩니다 (즉, ‘주장된 피해자’는 가정폭력 (DV/FV)을 당하였고 ‘주장된 가해자’는 가정폭력 (DV/FV)을 
범했다고 간주됩니다).  
 

(a)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한 사법적 증거가 있는 경우, 즉:  
 
• 주장된 피해자는 주장된 가해자에 대해 가족법 1975 의 114(1)(a), (b) 혹은 (c) 항 하에서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거나 취득하였거나 
• 법원이 폭력으로부터 주장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주장된 가해자에 대해 주립 혹은 준주 

법령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이 주장된 가해자에게 공청 기회 혹은 그 사안과 
관련하여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내려졌거나 

• 법원이 주장된 가해자를 기소했거나 주장된 가해자에 대해 주장된 피해자에 대한 폭력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유죄를 기록했을 경우, 

                                                                      혹은 
 
(b) 비사법적 증거 (9.2 참조) 가 ‘관련 가정폭력 (DV)’ 혹은 ‘관련 가정폭력 (FV)’ (9.3 참조) 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함을 의사 결정자가 판단할 경우   
                                                                      혹은  
 
(c) 의사 결정자가 주장된 피해자가 ‘관련 가정폭력 (DV)’ 혹은 ‘관련 가정폭력 (FV)’을 당했다는 공식 

독립 전문가 (현재 Centrelink) 의 의견을 올바른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경우 (12 항 참조).   

9.1 사법적 증거  
 
사법적 증거가 취득될 수 있는 광범위한 다양한 법과 절차가 주어지지만 그러한 절차를 이 발행물에 
정확하게 요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독자들은 법률지원위원회 (Legal Aid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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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일반직 지역사회 법률센터와 같은 13 장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적절한 곳에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취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9.2 비사법적 증거  
 
비사법적 증거는 아래의 A, B 혹은 C 의 형태로 이민 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폭력 진술이 있었던 법원 소송에 보관된 ‘주장된 피해자’ 및 ‘주장된 가해자’에 의한 공동서약. 

이민시민부의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서약은 논쟁이 된 증거에 근거한 치안판사 혹은 판사에 의한 가정폭력의 ‘사실인정’에 
관련되지 않는다. 공동서약은 단지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기 위해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원이 인가한 합의일 뿐이다. 담당관들은 위의 상황에서 공동 서약을 제공한 사람을 독립된 
전문가에게 평가를 위해 의뢰할 재량권을 가진다…공동서약을 위해서는...적합하게 만들어진 
공동서약이 제출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안에 기술된 사건의 내용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주장된 가해자가 주장된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대했음을 인정하는 법적 
문서를 의사 결정자가 의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진실하지 않은 클레임에서는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후원자가 서약을 강제로 
하였거나 진실하지 않은 클레임을 공모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혹은 

 
(B) 비자 신청인의 법정 진술서 1 부, 그리고 ‘관련 가정폭력 (DV)’ 혹은 ‘관련 가정폭력 (FV)’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법적 자격인들’의 법정 진술서 2 부 (9.4 참조), 
 

혹은 
 
(C) 비자 신청인의 법정 진술서 1 부, 그리고 ‘법적 자격인’의 법정 진술서 1 부, 그리고 ‘주장된 피해자’에 

대해 ‘주장된 가해자’가 행하였다고 주장된 경찰 폭행 기록 1 부. 
 
사용할 양식 - 호주 연방정부의 법정 진술서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용 양식이 없으므로 가정폭력 (DV/FV) 
케이스의 법정 진술서는 이민시민부의 Form 1040 을 사용하여 만들 것이 권장되는데 그 이유는 이 양식에서 모든 
관련된 고려사항이 법정 진술서 작성자에 의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9.3 ‘관련 가정폭력 (DV)’/ ‘관련 가정폭력 (FV)’  
 
‘관련 가정폭력 (DV)’/ ‘관련 가정폭력 (FV)’의 정의는 이민규칙 1.23(2)(b)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DV/FV) 클레임이 비사법적 증거로 증명되는 상황에서만 관련이 있습니다. 
 
(참조: 사법적으로 결정된 클레임은 다른 법령 하에서 만들어진 법원 결정에 의거합니다. 법령 예 – 
가족법 1975, NSW 형법 (가정폭력 및 개인 폭력).  
 
2007 년 10 월 15 일부터 접수된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해 적용되는 정의는 ‘관련 가정폭력 (FV)’입니다. 
2007 년 10 월 15 일 이전에 접수한 비자 신청은 ‘관련된 가정폭력 (DV)’의 정의로 평가됩니다.  

 
관련 가정폭력 (FV) (규칙 1.23(2) (b)) 관련 가정폭력 (DV) (규칙. 

1.23(2) (b)) 
관련된 가정폭력 (family violence)은 실제 행동이든 위협이든  
(i)      주장된 피해자이거나 
(ii)      주장된 피해자의 가족 일원이거나 
(iii)      주장된 가해자의 가족의 일원이거나 
(iv)      주장된 피해자의 재산이거나 
(v)      주장된 피해자의 가족 일원의 재산이거나 
(vi)      주장된 가해자의 가족 일원의 재산에 대한 행위를 가리키며 

관련된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은 주장된 피해자 
혹은 주장된 피해자의 가족의 
일원이 주장된 피해자의 
개인적 복지 혹은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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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주장된 피해자가 자신의 복지 및 안전에 대해 타당하게* 두려워하거나 
타당하게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 즉,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복지 혹은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우려할 경우 
 
새로운 정의 (즉 관련된 FV) 및 옛 정의 (즉 관련된 DV)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주장된 가해자의 행동이 누구에게 향할 수 있는가 
• 주장된 가해자의 행동의 결과로서 누가 두려워하고 우려하는가 
• 우려와 두려움은 누구의 개인적 복지와 안전에 대한 것인가 
• 개인적 복지와 안전에 대한 우려 혹은 두려움이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 그리고 
• “폭력 (violence)”이라는 용어가 “가정폭력 (family violence)” 정의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음. 

 
주요 사항 
 

• 규칙 1.21(1)항은 ‘폭력’이 폭력의 위협을 포함함을 분명히 합니다. 
• 해당 행위는 ‘주장된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향할 필요는 없지만 주장된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하여 타당한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는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 ‘폭력’은 물리적 힘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으며 심리적 정서적 학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Sok v MIMIA [2005] FCAFC 56. 

9.4 누가 ‘법적 자격인’ 인가? 
 ‘법적 자격인 (competent person)’ 은 아래 전문인/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의사 
• 등록된 심리학자  
• 등록된 간호사 
• 사회복지사 (호주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혹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는 자) 
• 가족법 1975 하의 ‘가정 컨설턴트’ 
• 아동 보호 종사자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혹은 
• 여성 피난 혹은 가정폭력 (DV/FV) 위기 혹은 상담서비스 매니저 혹은 담당관. 법적 자격인은 

또한 이들 유형의 제공된 서비스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  
⇒ 해당 직원은 피난/위기 혹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의사 결정 책임이 있으며 
⇒ 해당 서비스는 ‘집단적 의사 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의 직책은 해당 서비스 내에서 가정폭력 (DV/FV)에 관련된 사안을 책임짐.  
 
주요 정보! 이 카테고리는 MIAC v Pham [2008] FCA 320 을 통해 호주 연방법원에서 최근에 
다루어졌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 여성 피난 혹은 규정된 위기 및 상담 서비스의 ‘매니저 혹은 담당관’ 이라는 말은 ‘법적 자격인’ 이 

한 기관으로서 여성 피난 혹은 위기 및 상담 서비스의 일반적인 운영 혹은 방향에 관련하여 관리 
직책을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9.5 법정 진술서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9.5.1 비자 신청인이 작성하는 법정 진술서  
이 법정 진술서는 (‘주장된 피해자’로서 확인된 사람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주장된 가해자의 배우자 혹은 
상호의존 파트너인 비자 신청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인이 작성한 법정 진술서의 요구사항은 
누가 가정폭력 (DV/FV)의 ‘주장된 피해자’로 파악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혹은 상호의존 파트너가 가정폭력 (DV/FV)의 ‘주장된 피해자’일 경우, 법정 진술서는: 
⇒ (‘주장된 피해자’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의 진술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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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을 범한 것으로 주장된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고 
⇒ 해당 행위가 ‘주장된 피해자’ (이 경우에는 법정 진술서 작성자) 를 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향한 사람의 이름도 제시하고 법정 진술서 작성자와 해당 행위가 향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밝힙니다. 

 
• 배우자 혹은 상호의존 파트너가 ‘주장된 피해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 혹은 상호의존 파트너가 

여전히 아래와 같은 법정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행위가 향해진 사람의 이름 제시 (예:  

o 마리아가 비자 소지 배우자이며  
o 봅은 이전 관계에서 난 10 세 자녀이고  
o 해당 행위가 마리아의 후원 배우자로부터 봅에게 향했을 경우, 봅의 이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주장된 피해자’ 및 해당 행위가 향해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밝힘 (예: 위의 시나리오를 

사용하면 마리아의 법정 진술서는 ‘봅은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나의 생물학적 아들이며 
주장된 피해자’ 라고 언급할 것입니다. 

⇒ 법정 진술서 작성자 (즉, 배우자/상호의존 파트너)와 해당 행위가 향한 사람 (즉, 위의 
시나리오를 사용하면 마리아의 법정 진술서는 ‘봅은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나의 생물학적 
아들이며 주장된 피해자’ 라고 언급할 것입니다) 사이의 관계를 밝힘. 그리고, 

⇒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의 진술이 근거한 증거 제시. 

9.5.2  ‘법적 자격인’ 이 작성한 법정 진술서 
신청인이 ‘법적 자격인 (competent people)’으로부터 두 개의 법정 진술서를 제공할 경우, 각 법정 
진술서는 다른 유형의 법적 자격인으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명의 난민 종사자들이 두 개의 
법정 진술서를 제공하는 것은 수락되지 않지만 한 명의 난민 종사자와 한 명의 간호사에게서는 
가능합니다.   
 
 ‘법적 자격인’ 의 법정 진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을  ‘주장된 피해자’가 경험한 것에 대한 ‘법적 자격인’의 의견과 
• 그 의견의 근거와 (예: 피해자가 법적 자격인들에게 묘사한 가정폭력 (DV/FV)의 예를 제시.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혹은 정서적 상태 및 가정폭력 (DV/FV)의 피해자의 반응과 일관성 
있는지의 여부.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의 다른 피해자와의 법적 자격인의 경험, 그리고, 

• 피해자의 이름과 
• 가해자의 이름, 그리고 
• 주장된 가해자의 행위가 ‘주장된 피해자’에게 특정하게 향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가족 

일원에게 향했을 경우), 
⇒ 가해자의 행위가 향해진 사람의 이름, 그리고 
⇒ ‘주장된 피해자’와 행위가 향해진 사람 사이의 관계 언급 

법적 자격인은 또한 법적 진술서를 작성하는 자격이 부여되는 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자격인이 
자신의 자격의 증거로 자격증 공증 사본을 첨부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9.6 법정 진술서 양식 (Form 1040) 
Form 1040 은 신청인과 법적 자격인이 법정 진술서 작성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이민시민부 
양식으로서 <www.immi.gov.au>에서 가능합니다. 이 양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식이 관련된 사안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선언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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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폭력에 대한 경찰 기록 
폭력이 경찰에 기록되었을 경우, 경찰 기록은 법정 진술서의 하나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제시한 피해자의 진술은 가정폭력 (DV/FV)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경찰 기록으로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10.  가정폭력 (DV/FV)이 증명될 경우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한 것으로 이민시민부가 판단하고 신청인이 건강, 신원 및 기타 공익 기준을 
포함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 신청인에게 영주 비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11.  가정폭력 (DV/FV)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장관은 ‘사법적으로 판정된’ 가정폭력 (DV/FV) 증거를 가정폭력 (DV/FV)이 발생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비사법적으로 판정된’ 증거 (예: 법정 진술서, 공동서약 혹은 경찰기록)를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였다는 결론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공된 증거가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였음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여기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독립된 평가를 위해 의뢰되어야 합니다. 현재 Centrelink 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케이스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진술이 의심이 가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민시민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 법정 진술서에 있는 정보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지 여부 
• 상충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예: 

⇒ 법원 소송이 기각되었거나 패소됨 
⇒ 법정 진술서 내에 혹은 진술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진술이 있음 
⇒ 이전에 제공되었거나 제삼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상충됨 

• 당사자들이 관계성을 유지한 기간 
• 주장된 폭력 이후에 신청인이 가정폭력 (DV/FV) 클레임을 접수시킨 기간 
• 진술문의 정보가 충분히 자세한지 혹은 내용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여부. 
• 후원자가 가정폭력 (DV/FV)에 대한 신청인에게 법원 명령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이민시민부 정책에서는 클레임이 진실되다는 ‘강한 증거’가 없는 한, 남성이 작성한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의 비사법적으로 판정된 클레임은 독립된 평가를 위해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민시민부에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사 결정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심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료 혹은 정신과 진단서를 포함하여 
클레임을 보충할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 가정폭력 (DV/FV)’ 의 독립된 평가 
 
이민규칙의 1.23(1B)(b) 항 하에서, 관련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장관이 판단할 경우, 이 
사안은 적합하게 자격을 갖춘 ‘독립된 전문가’ (현재 Centrelink) 에게 의뢰되어야만 합니다. 
 
케이스가 Centrelink 로 의뢰될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이민시민부에 제공된 모든 관련된 
정보는 Centrelink 에 전달되어 이들이 평가를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entrelink 가 요구하는 차후 
정보는 Centrelink 와 비자 신청인 사이에서 직접 주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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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 에서 만드는 평가는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했는지의 문제에만 연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entrelink 가 관련된 가정폭력 (DV/FV)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케이스 담당관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3.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주요 정보 
영주권자가 아닌 가정폭력 (DV/FV)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변경상황 (관계성 
종결, 주소 변경 및 가정폭력 (DV/FV) 존재, 자녀 등)을 공개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이민시민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민 자문 및 
일반적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아래 
연락처는 이민 추진과 함께 가정폭력 (DV/FV) 상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찾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아래에 열거된 서비스 중 많은 수 
(전부는 아님)가 NSW 서비스입니다. NSW 외부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립 지역사회 법률센터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Legal Centres) 에 (02) 9264 9595 로, 혹은 가장 가까운 법률지원위원회 
(Legal Aid Commission) 에 연락하십시오. 

13.1  안전/피난/언어지원 
 
응급 서비스 
 
경찰, 앰뷸런스, 화재  
전화:  000 
 
피난처  
 
Domestic Violence 라인에 1800 656 463 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상황에 맞게 자리가 있는 
가장 적절한 피난처에 연락하거나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할 봉사자를 연락해 줄 것입니다.  
 
언어 지원  
 
번역 및 통역 서비스 
13 14 50 – 상담자와 대화를 하길 원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실 경우, 번역 통역 서비스에 전화하여 관련된 
서비스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3.2  가정폭력 (DV/FV)에 대한 무료 이민 법률 지원 

이민자문및권리센터 (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 Inc.)  

Level 5, 362 Kent Street, Sydney 
전화:  02 9262 3833 (자문 라인 –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4 시) 
          02 9279 4300 (행정 라인) 
웹사이트: www.iarc.as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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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DV/FV)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호주 이민, 시민권 및 난민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과 
지원 제공. 무료 전화 자문을 제공하며 어떤 경우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지원 NSW (Legal Aid NSW) 
Head Office, Ground Floor 
323 Castlereagh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 (02) 9219 5000 (이민 법률 부문에 관해) 
팩스: (02) 9219 5935 
TTY: (02) 9219 5126 
 
무료 법률 자문 및 변호 서비스 제공. 
 
이민자 여성 자문 (Immigrant Women’s Speakout) 
전화: 02 9635 8022  
 
호주 이민법의 가정폭력 (DV/FV) 규정에 호소하는 이민자 여성들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 

13.3 일반직 법률지원 (즉, 이민법이 아닌 사안) 
가정폭력 변호 서비스 (Domestic Violence Advocacy Service) 
시드니 자문 라인: (02) 8745 6999 
시골지역 무료 통화 라인: 1800 810 784 
농아 및 청각 장애 여성을 위한 TTY: 1800 626 267 
 
자문 라인 가능 시간 
오전 9.30 – 오후 12.30 및 
월, 화, 목 및 금요일, 오후 1.30 – 오후 4.30. 
 
통역사가 필요한 여성은 전화통역서비스에 131 450 으로 전화하여 통역사에게 해당 서비스인 (02) 9749 
7700 으로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변호사에게 연결하여 법률 조언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직 지역사회 법률센터 (Generalist Community Legal Centres)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 법률 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Legal Centres 에 
(02) 9264 9595 로 연락하거나 www.naclc.org.au 에서 온라인으로 Community Legal Centres 목록을 
찾아 보십시오.   
 
LawAccess NSW 
법률 지원 라인에 1300 888 529 로 연락하십시오. 
 
법률지원 NSW (Legal Aid NSW) 
위의 13.2 참조 
 
13.4  전국 헬프 라인 
 
Mensline Australia 
전화: 1300 78 99 78 - Mensline Australia 는 관계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다루길 원하는 
남성들을 포함하여 가족 및 관계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들을 지원합니다. Mensline Australia 는 
남성들과 자신들의 삶에서 남성의 복지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익명의 전화 지원, 정보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루 24 시간 1 주 7 일 동안 제공하며 시내 통화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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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국 헬프라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Helpline)  
1800 200 526 – 이 무료 핫라인은 24 시간 가능하며 폭력을 경험하는 모든 이를 위해 경험 있는 
상담자와의 비밀보장 상담을 제공합니다.  
 
LifeLine 
13 11 14 
www.lifeline.org.au 
 
아동 헬프라인 (Kids Help Line) 
1800 551 800 – 어린이를 위해 24 시간 무료 Kids Help Line 이 유용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www.kidshelp.com.au 
 
관계성 호주 (Relationships Australia) 
1300 364 277 - Relationships Australia 는 호주 전역에 50 여 년 동안 상담, 중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중립이며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기관입니다. 
 
13.5 정부 부처 
 
이민시민부  - 비자 신청인들은 이민시민부의 최근 서신에 기재된 케이스 담당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혹은 131 881 에 연락하거나 가장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주소는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 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Centrelink –  (위기 수당 문의 라인, 전화:  131 021) 
 
가족 주택 지역사회서비스 및 원주민부  -  (무료 헬프라인: 1800 200 526) 
 



 

 
  
 

2009 년 11 월 업데이트 
 

통계/요약 정보 
 
2008-9 년 이민시민부의 연간 보고서에 따라, 해당 해의 DV/FV 와 관련된 통계는 아래 사항을 나타냅니다. 
 

• 708 건의 DV/FV 청구가 (이민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 2009 년 6 월 30 일부로 Centrelink 에 98 건의 의뢰가 DIAC 로부터 있었으며 (DV/FV 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이는 DV/FV 청구 총 건 수의 15 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나타낸다. 
• 2009 년 6 월 30 일까지 Centrelink 가 종결한 82 의뢰 건 수 중에서 DV/FV 가 발생한 것은 

45 건이며 DV/FV 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37 건이었다.  
• 이민심사재판소가 Centrelink 에 의뢰한 차후 30 건 중에서 DV/FV 가 발생한 것은 15 건이며 

DV/FV 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9 건이었다. 
 
 
 
2009 년 1 월에 이 책자를 발행한 이래로 호주 이민법에 몇 가지 주요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자의 
사용자들은 아래 정보가 본 책자의 인쇄 버전에는 반영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1. 2009 년 7 월 1 일부터 동성 커플들이 이성 파트너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혼 파트너들로 

간주된다. 따라서 Subclass 110, 310, 814 및 826 상호의존관계 (Interdependency) 비자는 
폐지되었다. 동성 관계 신청인은 따라서 다른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동일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Subclass 820/801 혹은 309/100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2. 2009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배우자 (Spouse)” 비자는 이제 “파트너” 비자로 칭한다. 

3. 2009 년 11 월 9 일부터, 파트너 관계가 DV/FV 가 발생한 시점에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새로운 
법적 요건이 생겼다. 

4. 2009 년 11 월 9 일부터, 법률 조항들이 재구성되어 특정 규정 번호에 대한 일부 참조들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조항들의 효력은 변경되지 않았다 (예: “관련 가족 폭력”의 
정의는 규정 1.23 에서 규정 1.21 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